
2009년도제2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회부예산

가.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심사경과

가.제안일자 및 제출자 :2009.08.13 (목)평창군수

나.회부일자 :2009.08.24(월)

다.상정일자 :제1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제1차 예결특위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8.24):상정,개요설명,

검토보고,심사

- 의회사무과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8.25):심사

- 기획감사실,읍·면,주민생활지원실,민원봉사과,자치행정과,

재무과,문화체육과,환경과,도시과,산림과,건설방재과,보건의료원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8.26):심사

- 관광경제과,농축산과,기술지원과,상하수도사업소,

계수조정,심사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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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가.제안이유

○ 연도중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재정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반영,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나.주요골자

○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5,38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87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108백만원이 증액된 253,174

백만원,특별회계가 8,770백만원이 감액되어 62,206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0,512백만원,지방교부세

△2,014백만원,재정보전금 2,000백만원,국·도비보조금14,610

백만원,지방채 10,000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582백만원,국·도비보조금 2,188백만원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정책사업비 31,171백만원(예비비 1,300백만원 포함),

재무활동 3,90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8,656백만원,재무활동 36백만원,행정

운영경비 78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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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재철)

가.총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15,380,384 100 271,502,006 43,878,378 16.16

일 반 회 계 253,174,146 80.28 218,066,161 35,107,985 16.10

특

별

회

계

상수도공기업 18,762,351 5.94 14,687,051 4,075,300 27.75

기

타

소 계 43,443,887 13.78 38,748,794 4,695,093 12.12

주택 사업 20,000 0.01 20,000 0 0.00

의료보호기금 627,181 0.20 573,189 53,992 9.42

기초생활보장
기 금

1,372,721 0.44 1,477,000 △104,279 △7.06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111,446 0.04 98,875 12,571 12.71

수질 개선 35,920,539 11.39 31,187,730 4,732,809 15.18

공유재산관리 5,392,000 1.71 5,392,000 0 0.00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15,380,384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16%인 43,878,378천원이 증액

되었고,

- 이중 일반회계는 253,174,146천원으로 35,107,985천원(16.10%)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62,206,238천원으로 8,770,393천원(16.41%)이 증액되었음.

- 전체회계별 예산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가 80.28%,특별회계는 19.7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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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반회계

1)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253,174,146 100.00 218,066,161 35,107,985 16.10

자

체

수

입

소 계 51,665,501 20.40 41,153,088 10,512,413 25.54

지 방 세 18,136,387 7.16 18,136,387 0 0.00

세 외 수 입 33,529,114 13.24 23,016,701 10,512,413 45.67

의

존

수

입

소 계 201,508,645 79.60 176,913,073 24,595,572 13.74

지방교부세 106,771,168 42.17 108,785,699 △2,014,531 △1.85

재정보전금 6,000,000 2.37 4,000,000 2,000,000 50.00

국.도비보조금 75,737,477 29.92 61,127,374 14,610,103 23.90

지방채및예치
금회수 13,000,000 5.13 3,000,000 10.000,000 333.33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53,174,146천원으로기정예산대비 16.10%인

35,107,985천원이 증가하였고,

- 자체수입은 51,665,50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512,413천원(25.54%)이

증가하였으며,

- 의존수입은 201,508,645천원으로

· 지방교부세 106,771,168천원,재정보전금 6,0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75,737,477천원,지방채 13,0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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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세목별로 보면

① 지방세수입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8,136,387 100 18,136,387 0 0.00

보 통 세 16,911,387 93.25 16,911,387 0 0.00

목 적 세 795,000 4.40 795,000 0 0.00

과년도수입 430,000 2.35 430,000 0 0.00

② 세외수입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3,529,114 100.00 23,016,701 10,512,413 45.6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소 계 9,348,298 27.88 8,495,749 852,549 10.04

재산임대 430,144 1.28 430,144 0 0.00

사 용 료 544,450 1.62 544,450 0 0.00

수 수 료 1,137,135 3.39 1,137,135 0 0.00

사 업 1,926,190 5.74 1,926,190 0 0.00

징수교부금 882,830 2.63 882,830 0 0.00

이 자 4,427,549 13.20 3,575,000 852,549 23.85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소 계 24,180,816 72.12 14,520,952 9,659,864 66.52

재 산 매 각 15,900 0.05 15,900 0 0.00

순세계잉여금 22,129,940 66.00 12,952,000 9,177,940 70.86

부 담 금 1,044,160 3.11 1,044,160 0 0.00

잡 수 입 429,892 1.28 429,892 0 0.00

과년도수입 79,000 0.24 79,00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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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교부세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계 106,771,168 100 108,785,699 △2,014,531 △1.85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85%인 2,014,531천원이 감액된

106,771,168천원임.

- 변경된 지방교부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보통교부세 90,467,000천원

· 보통교부세(부동산)5,893,779천원,

· 분권교부세 1,047,316천원

· 특별교부세 3,705,000천원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2.17%를 차지하고 있음.

④ 재정보전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계 6,000,000 100.00 4,000,000 2,000,000 50.00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예산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 재정보전금의 총규모는 6,0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00,000천원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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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조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75,737,477 100.00 61,127,374 14,610,103 23.90

국

고

보

조

금

소 계 59,811,581 78.97 47,722,900 12,088,681 25.33

국고보조금 30,844,114 40.72 24,030,464 6,813,650 28.35

국가균형특별회계 28,202,073 37.23 23,053,050 5,149,023 22.33

기 금 765,394 1.01 639,386 126,008 19.70

시.도비보조금 15,925,896 21.02 13,404,474 2,521,422 18.81

- 보조금 75,737,477천원은 기정예산대비 23.90% 증액된 것으로

·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813,650천원 증액된

30,844,114천원 이고,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149,023천원 증액된

28,202,073천원이며,

· 기금은 기정예산대비 126,008천원 증액된 765,394천원임.

-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521,422천원 증액된

15,925,896천원임.

⑥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계 13,000,000 100 3,000,000 10,000,000 333.33

- 지방채는 기정예산대비 10,000,000천원 증액된

13,000,000천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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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출예산

①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총 계 253,174,146 100.00 218,066,161 35,107,985 16.10

정책사업비 205,045,787 79.70 173,875,115 31,170,672 17.93

재무활동비 13,682,427 4.40 9,777,402 3,905,025 39.94

행정운영경비 34,445,932 15.70 34,413,644 32,288 0.09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10%인 35,107,985천원이

증가한 253,174,146천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책사업비는 기정대비 17.93%인 31,170,672천원이 증액된 205,045,787천원

이고,

- 재무활동비는 기정대비 39.94%인 3,905,025천원이 증액된 13,682,427천원이며,

- 행정운영경비는 기정대비 0.09%인 32,288천원이 증액된 34,445,932

천원임.

② 기능별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총 계 253,174,146 100.00 218,066,161 35,107,985 16.10

일반공공행정 11,125,490 4.39 10,287,045 838,445 8.15

공공질서및안전 9,827,927 3.88 9,600,568 227,359 2.37

교육 1,687,565 0.67 1,387,565 300,000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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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및관광 18,207,106 7.19 15,270,408 2,936,698 19.23

환경보호 21,213,255 8.38 15,855,798 5,357,457 33.79

사회복지 35,431,949 14.00 29,948,902 5,483,047 18.31

보건 2,999,593 1.18 2,597,212 402,381 15.49

농림해양수산 42,388,726 16.74 37,888,527 4,500,199 11.88

산업·중소기업 15,602,823 6.16 13,391,044 2,211,779 16.52

수송및교통 23,039,626 9.10 18,065,204 4,974,422 27.54

국토및지역개발 35,903,700 14.18 28,059,790 7,843,910 27.95

예비비 1,300,454 0.60 1,300,454 0 0

기타 34,445,932 13.61 34,413,644 32,288 0.09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대비 8.15%가 증액된 11,125,490천원이고,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기정대비 2.37%가 증액된 9,827,927천원이며,

-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21.62%가 증액된 1,687,565천원임.

- 문화및관광분야는 기정대비 19.23%가 증액된 18,207,106천원이며,

- 환경보호분야는 기정대비 33.79%가 증액된 21,213,255천원이고,

- 사회복지분야는 기정대비 18.31%가 증액된 35,431,949천원임.

-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15.49%가 증액된 2,999,593천원이며,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대비 11.88%가 증액된 42,388,726천원이고,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정대비 16.52%가 증액된 15,602,823천원임.

- 수송및교통분야는 기정대비 27.54%가 증액된 23,039,626천원이며,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기정대비 27.95%가 증액된 35,903,700천원이고,

- 예비비는 변동없으며,

- 기타 각 부서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기정대비 0.09%가 증액된

344,445,932천원이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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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질별 구분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총 계 253,174,146 100.00 218,066,161 35,107,985 16.10

인건비 35,733,786 14.11 32,970,165 2,763,621 8.38

물건비 17,300,454 6.83 16,007,248 1,293,206 8.08

경상이전 59,537,004 23.52 55,307,878 4,229,126 7.65

자본지출 131,794,104 52.06 108,052,797 23,741,307 21.97

보전재원 304,660 0.12 304,660 0 0.00

내부거래 6,721,760 2.65 4,122,959 2,598,801 63.03

예비비 및 기타 1,782,378 0.60 1,300,454 481,924 37.06

○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기정대비 16.10%가 증액된 35,733,786천원이고,

- 물건비는 기정대비 8.38%가 증액된 17,300,454천원이며,

- 경상이전비는 59,537,004천원으로 기정대비 7.65%가 증액되었음.

- 자본지출분야는 기정대비 21.97%가 증액된 131,794,104천원이고,

- 보전재원분야는 변동없으며,

- 내부거래분야는 기정대비 63.03%가 증액된 6,721,760천원임.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대비 37.06%가 증액된 1,782,378천원이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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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2,206,238 100.00 53,435,845 8,770,393 16.4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762,351 30.16 14,687,051 4,075,300 27.75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43,443,887 69.84 38,748,794 4,695,093 12.12

주 택 사 업 20,000 0.03 20,000 0 0.00

의료보호기금 627,181 1.09 573,189 53,992 9.42

기초생활보장
기 금

1,372,721 2.21 1,477,000 △104,279 △7.06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111,446 0.18 98,875 12,571 12.71

수 질 개 선 35,920,539 57.74 31,187,730 4,732,809 15.18

공유재산관리 5,392,000 8.67 5,392,000 0 0.00

1)세입예산

○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2,206,238천원으로 기정대비 16.41%

인 8,770,393천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 첫째,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7.75%인 4,075,300천원이 증액된

18,762,351천원이고

- 둘째,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00천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으며,

- 셋째,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대비 9.42%인 53,992천원이 증액된

627,181천원이며,

- 넷째,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1,372,721천원으로 기정대비

104,279천원이 감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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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11,446천원으로 기정대비

12,57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여섯째,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5.18%인 4,732,609천원이 증액된

35,920,539천원이고,

- 일곱째,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5,392,000천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

2)세출예산

○ 2009년도 제2회 평창군특별회계추경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기정대비 16.41%인 8,770,393천원이 증액된 62,206,238천원

으로 회계별로 주요세출을 살펴보면,

-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 면온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330,000천원

· 평안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200,000천원

· 진부.월정상수도 통합공사 200,000천원

· 진부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사업 상수도공사 3,251,000천원

- 둘째,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국고보조금반환금(의료급여사업)32,782천원

- 셋째,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 사회복지기금전출금 1,311,491천원

- 넷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 민간자본보조(기본지원사업비)12,571천원

-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 봉평하수처리장 설치 1,087,000천원

·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245,000천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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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계속비사업

○ 계속비사업은 기정예산대비 총 25개사업 315,044,000천원에 대하여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중 기금에서

883,000천원을 감하고,군비 4,194,000천원을 증액하여 3,311,000

천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318,355,000천원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 세부내용을 보면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사업 9,650,000천원 중 2009년도 투자

예산에서 군비 40,000천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를 9,690,000천원

으로 조정하고,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1,310,000천원 중 2010년도 투자

예산에서 군비 20,000천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를 1,330,000천원

으로 조정하며,

평창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6.603,000천원 중 기금부담액 563,000천원

을 감하고,군비에서 563,000천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연차별 일부 사업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임.

봉평하수처리장 설치사업 9,289,000천원 중 기금부담액 320,000천원

을 감하고,군비에서 320,000천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연차별 일부 사업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진부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알펜시아조성사업 상수도공사 23,847,000천원

중 2009년도 투자예산에서 군비 3,251,000천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를

27,098,000천원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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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종합검토의견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16%가 증액된

315,380,38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6.10% 증액된

253,174,146천원,공기업특별회계가 27.75% 증액된 18,762,351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2.12% 증액된 43,443,887천원임.

- 주요 세입측면을 보면,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따라 잉여금이 9,177,940천원이

발생되었으나,2009년도 당초에는 12,952,000천원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검토로 현실적인 예산반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교부세는

∴ 보통교부세 6,816,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원인으로 판단되며,

보통교부세(부동산)및 분권교부세 2,048,469천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된 특별교부세 2,753,000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용항교재건설 및 재해예방사업비 1,833,000천원이며,

특히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900,000천원을

추가확보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9.06월말 현재 69%의 조기집행 실적을 감안할 때 하반기

예산운영에 있어서 우리군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집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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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2,000,000천원이 증액된 6,000,000천원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대상리교량가설 350,000천원 /재래시장

진입로 200,000천원이며,기타 재정보전금 1,450,000천원이 증액됨.

· 보조금 예산은 기정대비 19.3%인 16,798,103천원이 증액되어

103,820,578천원으로 변경되었고,

· 지방교부세 삭감분 세입보전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하여

지방채 10,000,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2009년도 행자부 승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5,500,000천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시 승인된 3,000,000천원을 포함하여 절차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이자를 제외한 기존의 지방채 원금 10,200,000천원을 포함한

총 20,200,000천원의 채무는 우리군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함.

또한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에 맞추어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지방

교부세 등 세입의 감소에 의한 재정부담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물론 정부의 이자보전(총 1.62%)지원이 있다고는 하나,향후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함.

- 세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계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실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차상위계층지원,기초수급자지원 등 저소득

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기정예산대비 1,113,350천원이 증액된

7,128,070천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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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가구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환경정비,

산불감시,소하천 정비 등 근로를 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 2,046,886천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그러나 이와같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중한 예산집행 계획수립과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수혜가 적시

적소(適時適所)에 고루 파급되도록 예산이 낭비되거나 당초 기대하는

사업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함.

○ 이상과 같이 제시된 내용 이외의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

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방교부세 삭감 100억을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있는데,우리군 총 부채 규모는?

○ 약 202억원 정도

○ 일자리 창출관련 희망근로사업 대상자

중에서 농사인력이 많이 빠져 나가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음.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각 부서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농사

인력이 빠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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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교육비 예산지원시 자치단체 부담에 대

하여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

예산을 세워야 하나,협의 없이 먼저

예산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을 요

구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함.

○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

○ 주민숙원사업비 추진 2억 내역은? ○ 읍면에서 1억씩 배정하여 집행되는 사

항과 동일하게 추진.군에서 주민생활

지원실 민원이나 소규모 민원을 대상으

로 추진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

은 현재 사업추진 성과와 우수마을 선정방

법은?

○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 선정은

지역의 보물을 찾아서 보물을 가꾸어가

면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단합을

통하여 지역의 가치발굴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1개면 1개리로 선정.

○ 문화복지센터관련 현 공정이 80%인데

준공예정은?

○ 10월중순경 준공예정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관련 군계지역의

근무는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군에서

지원이 필요.인근에 전기라도 연결시

켜 선풍기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대안이 필요함.

○ 내년도에는 최소한 시설이라도 구비하

도록 하겠음.

○ 비닐하우스 보조관련 70% 지원되는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

은 후 다른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함.

○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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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토 론 요 지
(없 음)

7.수정안의 요지
(없 음)

8.심 사 결 과

○ 일반회계 :원안의결

○ 계속비사업 :원안의결

○ 지방채 :원안의결

○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원안의결

9.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붙 임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부.끝.


